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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제안사유

○ 2020회계연도의 세입·세출예산 집행결과인 세입·세출 결산 보고서에 

대한 승인과

○ 기금·채권·채무·공유재산·물품 결산 및 지역통합재정통계 보고서에

대한 승인을 얻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○ 세입·세출결산

(단위 : 백만원)

회    계    별 세입 결산액 세출 결산액 잉 여 금

계 6,663,300 6,157,555 505,745

일  반  회  계 6,063,904 5,619,478 444,426

특  별  회  계 599,396 538,077 61,319

 소방특별회계 218,816 209,385 9,431

 의료급여기금 291,165 291,050 115

 농어촌개발기금 11,471 10,542 929

 학교용지부담금 29,700 747 28,953

 광역교통시설 10,845 331 10,514

 충청북도균형발전 37,399 26,022 11,377

○ 기금 현재액 : 1,010,359백만원

○ 공유재산 및 물품 현재액

- 공유재산 : 8,683,272백만원, 물품 : 99,419백만원

○ 채권·채무 현재액

- 채권액 : 188,764백만원, 채무액 : 757,716백만원 



3. 의안전문 : 별  첨

○ 2020회계연도 결산서 및 결산서 첨부서류 각 85부

○ 2020회계연도 결산검사의견서 85부

○ 2020회계연도 지역통합재정통계보고서 85부

4. 관계법령 발췌 : 붙  임

○ 지방자치법 제134조(결산)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(결산승인)

○ 지방회계법 제14조(결산의 수행)

○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10조(결산서 등의 제출)

○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(기금운용계획 및 결산)

○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47조(공유재산의 현황 작성 등) 및 제62조

(물품의 현황 작성 등)



붙 임 관계법령 발췌

□ 지방자치법 제134조(결산)

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서와 증빙서류를

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  

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 결산의 심사결과 위법 또는

부당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 지방의회는 본회의 의결 후 지방자치단체 

또는 해당 기관에 변상 및 징계 조치 등 그 시정을 요구하고, 지방 

자치단체 또는 해당 기관은 시정요구를 받은 사항을 지체 없이 처리하여

그 결과를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
□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2조(결산승인)

법 제134조에 따른 지방의회의 결산 승인은 제1차 정례회의의 회기 내에 

처리하여야 한다.

□ 지방회계법 제14조(결산의 수행)

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일반회계ㆍ특별회계 및 기금을

통합한 결산서를 작성하여 「지방자치법」 제134조제1항에 따라 지방 

의회가 선임한 검사위원에게 검사를 의뢰하여야 한다.

② 검사위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장, 지방의회, 그 밖의 이해관계인으로부터 

독립하여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.

③ 지방의회는 검사위원의 실명을 공개하여야 한다.

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결산의 결과를 다음 연도 예산 편성에 반영하도록

노력하여야 한다.

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에 결산 승인을 요청한 날부터 5일 이내에

결산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결산업무의 기준ㆍ절차ㆍ

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

□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10조(결산서 등의 제출)

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법 제14조에 따라 작성한 결산서에    

「지방자치법」 제134조제1항 전단에 따른 검사위원(이하 "검사위원"이라

한다)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 회계연도 5월 31일까지 지방의회에

제출하여야 한다.

□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(기금운용계획 및 결산)

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,

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.

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

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ㆍ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지방의회에 

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.

□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47조(공유재산의 현황 작성 등)

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공유재산에  

대하여 전년도 및 해당 회계연도 간 증감보고서와 매년 12월 31일

현재를 기준으로 개정된 가격에 의한 현재액보고서를 작성하여 해당  

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
□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62조(물품의 현황 작성 등)

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요 물품에 대하여

전년도 및 해당 회계연도 간 증감보고서와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한 

현재액보고서를 작성하여 해당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

